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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전통적으로 세탁소라고 한다면, 영업장 안에 세탁장비를 갖추어 놓고 영업

자가 직접 전문적인 세탁 기술을 가지고 세탁을 하는 영업장을 지칭하였다. 이

* 법학박사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국문초록>

COVID-19로 인하여 위생관리가 중요한 현재, 세탁업과 동일하게 세탁물을 수

취・보관・인도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세탁중개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

법 에 비추어 그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중위생관리는 국가의 활동에 의해서 수

행되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세탁물을 매개로 이용하는 세탁중개업 특성상 전

염병에 대한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중개업 규

제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만약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상 규

제를 받는다면, 영업소의 청결을 유지하면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듣고 격년

으로 위생평가를 받는 것이 세탁중개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일 것인데, 위생교

육 및 평가는 국가가 공중위생관리를 하면서 영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최소한 일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더하여 진다고 하더라도 세탁중개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공중위생관리에 오히려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세탁중개업자에게는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제가 없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으로 규제한다하여도 중복규제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러한 규

제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세탁중개업자에게 큰 진입장벽으로 보이지 않는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상 규

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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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세탁업에 대해 규율하는 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에서도 세탁업을 “의

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런

데 오늘날 고가의 세탁장비 및 전문적인 세탁 기술 없이도 종사할 수 있는 세

탁중개업이라는 업태가 생겨났고, 그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세탁업 종사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1) 여기서 세탁중개업

이란, 소비자로부터 세탁물을 모아 별도의 세탁공장에 전달해 일괄 처리한 후

소비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종을 말한다.

그렇다면 위 세탁중개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에 포함되는 것인

가.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세탁업’에 포함된다면, 위

관계법령상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고,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격년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세탁중개업이 세탁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는 혼란

이 있었던 것 같다. 세탁중개업에 대해 어떤 지방자체단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업’으로 보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업’으로

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세탁중개업이 위 법령

상 ‘세탁업’에 제외된다는 점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에 명시하라고 통보하

였고2),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에서 ‘수

거・배달만 할 뿐 본・지점에서 세탁처리’를 하는 ‘세탁중개업’의 경우 공중위

생관리법 상 ‘세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3) 따라서 세탁중개업의

경우 위 관계법령상의 위생관리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세탁중개업소 현황(상위 3개 가맹본부의 연도별 가맹점 수)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개소)

가맹본부 상호 2017년 2018년 2019년

크린토피아 2,480 2,578 2,634

㈜월드크리닝 396 467 473

㈜크린에이드 317 367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소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개소)

2016년 2017년 2018년

세탁업소 27,832 26,958 25,784

(출처: 보건복지부, 2019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2019), 96면.

2) 감사원, “감사보고서 –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 Ⅰ” (2019), 93면.
3) 보건복지부, 2019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2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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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그리고 세탁중개업을 이용하는 국민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인바,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상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가

진다. 나아가 헌법 제36조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중위생은 사회규

제 차원의 관리분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적정한 안전규제가 필요할 것인

데4), 세탁물을 수취・운반・관리하는 곳에는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여러 곳의 세탁물이 세탁공장으로 집중되는 세탁중개업의 특성상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중위생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COVID-19나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개인위생뿐

만 아니라 공중위생 역시 중요하므로, 공중위생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세탁중개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의 우려가 있음은 쉽게 예측될 수 있고,

따라서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세탁중개업 역시 공중위생관리법 상 관리가 필

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탁중개업의 관리 필요성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생활위생관계 영

업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과 클리닝업법(クリーニング業法) 을

통하여 세탁업 및 세탁중개업을 규제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규제 필요성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업에 대한 규제 내용

1. 서설

본격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중개업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업에 대한 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탁중개

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세탁업에서 파생된 업종이므로, 현재 공중위생관리를

4) 정기혜, “공중위생분야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198호,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13),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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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어떠한 내용 및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본 다음, 그러한

규제가 세탁중개업까지 포섭되어도 타당한지를 논하는 것이 논의의 순서로 맞

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과 그에 위임되어 있

는 법규 및 고시 등을 종합하여 세탁업과 관련이 있는 규제 내용에 관하여 논

의에 필요한 만큼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개요

세탁업에 대한 공중위생의 규제는 1986. 5. 10. 법률 제3822호로 구 공중위

생법 이 제정되어 1986. 11. 11.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때 자유업으로

되어 있던 세탁업이 공중위생영업 신고업종으로 추가되었다. 이후 위 구 공중

위생법 이 폐지되고, 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공중위생관리법 이 제정되

어 1999. 8. 9.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의 규제를 받고

있다.

구 공중위생법 을 폐지하고 현재의 공중위생관리법 을 새로이 제정한 이유

는 구 공중위생법 에서 공중위생의 사항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및 음란・퇴폐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 규

제의 중복을 초래하여, 식품위생 및 음란・퇴폐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

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률에서 규제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에서는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기 위함이었다.5)

3. 세탁업의 정의와 세탁중개업의 공중위생관리법 상 관리 배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

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
업・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하고, 그 중 ‘세탁업’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

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이라 한다. 세탁업에 세탁중개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거・배달만 할 뿐 세탁처리를 하지 않는

세탁중개업의 경우에는 세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수거・배달
을 하더라도 실제 영업장에서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여 세탁・오염제거 처리

5) 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InfoPdo?lsiSeq=
8630&ancYd=19990208&ancNo=05839&efYd=19990809&nwJoYnInfo=N&efGubun=Y&chrCl

sCd=010202&ancYnChk=0#0000 (2021. 1. 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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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탁업에 포함된다고 한다.6) 즉, 세탁업은 영업자가 직접

세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세탁중개업을 세탁업에 포함하지 않아 별도로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14.

12. 28. 개최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세탁중개점은 직

접 세탁을 하지 않아 유해물질 배출이 없어 별도 시설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할

실익이 없다”7)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세탁업에 대한 관리를 세

탁물과 사업장의 위생보다는 환경보건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4. 세탁업 신고 및 시설・설비기준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에 따라 독립된 장소이거나 세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

리되어 있고,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이나 창고를 설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면허증이 필요한

이・미용업과 달리 세탁기능사 등의 자격이나 면허는 요하지 않는다. 한편, 세

탁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관

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8)
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바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장 폐쇄
명령을 할 수 있고, 시설・설비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같은 근거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위반은 개선명령,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 3

차 위반은 영업정지 1월, 4차 이상 위반은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5. 세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에 따라 세탁업

자를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6) 보건복지부, 전게서, 10면.

7) 아시아경제, “‘규제단두대’도 해결 못한 수용곤란 과제 면면은”, http://view.asiae.co.kr/news/

view.htm?idxno=2014122811572735870 (2014. 12. 28. 12:00)

8) 보건복지부, 전게서, 13면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신규업소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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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

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세탁업자에게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 드라이

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 중

에 누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
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할 의무 및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

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만약 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바로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이상은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공중위생영업장에 몰래카메라 설치하여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

자9), 2018. 12. 11. 법률 제15873호로 공중위생관리법 을 일부개정하여 공중위

생영업자에게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

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상에서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제재

를 가하고자 하였다.10) 따라서 만약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중위생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바로 시장・군
수・구청장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은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이상은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6. 세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세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세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

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

9) 연합뉴스, “‘몰카 설치 두 번 적발 땐’ 모텔 등 숙박업소 영업장 폐쇄”, https://www.yna.co.kr/

view/AKR20190613134100017?input=1195m (2019. 6. 14. 06:00)

10) 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InfoP.do?
lsiSeq=205613&ancYd=20181211&ancNo=15873&efYd=20181211&nwJoYnInfo=N&efGubun

=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021. 1. 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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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39호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 위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세탁업자는 공중위생관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교육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그 밖의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인데, 이를 더 자세히 규

정한 보건복지부지침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 제6조에

따르면, 교육실시단체는 ① 공중위생관리법령 및 공중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② 공중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③ 공중위생관련 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

한 사항, ④ 소양교육(소비자분쟁조정 서비스 개선 및 청결에 관한 사항 등),

⑤ 기술교육 및 ⑥ 기타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

록 하면서, 위에 적시한 교육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도록 한다.

7. 세탁업자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1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내지 22조에 따라 격년에 한 번12) 시장・군수・구청장
이 세탁업소 공중위생서비스를 평가한다. 위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최우수업소는

녹색등급, 우수업소는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백색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기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는 한편, 위

생서비스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도 가능하다.13)

Ⅲ.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중개업 규제 필요성 검토

1. 서설

지금까지 살펴 본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업에 대한 규제의 주요 내용은

11) 보건복지부, 전게서, 41면.

12) 보건복지부, 전게서, 41면에 따르면,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은 짝수 해에, 이용업과 미용

업은 홀수 해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한다고 한다.

13) 보건복지부, 전게서, 42면에 따르면, 포상대상은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녹색등급’을 받은

세탁업소 중 관할 세탁업소 수의 10% 이내로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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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

야 하며, 격년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

탁중개업 역시 위와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 이

에 대해서는 세탁중개업을 규제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그 방법의 적절성에 대

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상 규제대상으로 할 경

우, 그 규제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과 규제 방법의 적절성이 미흡하다면, 세탁

중개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잃게

되므로 타당한 규제가 되지 못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여 공중

위생관리법 상 세탁중개업 규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목적에 따른 정당성 존재여부

그렇다면 여기서 공중위생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공중위생에 비추

어 보았을 때, 세탁중개업에 대해서도 공중위생관리법 상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야 그 규제에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규제의 필

요성이 없음에도 단지 세탁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한다면 영업의 자

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다시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를 본다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를 보면, “다수인을 대

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공중위생영업’이라 하고 있고, 같

은 법 제4조제1항을 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

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고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공중위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

지는 않지만,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중위생에 관한 내용을 종합한다면, 공중위

생이라는 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청결하고 안

전하게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공중위생관리의 목적은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중위생관리는 국가의 국민 건강권보호에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바, 이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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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14) 다시 말하면, 국민의 건강내

지 공중위생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고, 공중위생은 국가의 활동에 의해

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

그런데 세탁업이나 세탁중개업과 관련하여 노출되는 유해인자는 드라이크리

닝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유해인자도 존재한다. 특히 세

탁물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유해인자는 A형 간염, 이질, 장티푸스

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며, 이는 분변이 오염된 세탁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16) 이러한 점에 더하여 세탁중개업소에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여러 곳의 세탁물이 세탁공장으로 집중되는 세탁중개업의 특성을 비

추어 보면 수인성 전염병뿐만 아니라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COVID-19나 신

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 등에 대한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17),

국가로부터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로,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 클리닝업법(クリーニン

グ業法) 에서 세탁업의 위생의무 및 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클리닝

업법 에서는 세탁업뿐만 아니라 세탁중개업 역시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클리닝업법 제1조에서 “이 법률은 클리닝업에 대해서 공중위

생 등의 견지로부터 필요한 지도 및 단속을 하여 그 경영을 공공복지에 적합하

게 함과 동시에 이용자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 “이 법률에서 ‘클리닝업’이란 용제 또는 세제를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 또는 피혁제품을 원형 그대로 세탁하는 것(섬유제품을 사

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고 그 사용이 끝난 후 이를 회수하여 세탁하며, 다시 이

를 대여하는 것을 반복하여 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

다”고 하고, 같은 조 2항에서 “이 법률에서 ‘영업자’란 클리닝업을 하는 자(세탁

을 하지 않고 세탁해야하는 물건의 수취 및 인도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는 ‘공중위생’의 관

점에서 공공복지에 적합하게 함과 동시에 이용자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세탁업

뿐만 아니라 세탁중개업도 규제의 범위에 포섭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4)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결정.

15) 이재삼/정희근, “현행 공중위생법상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6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246면.

16) 원종욱, “세탁업과 건강”, 산업보건 제220호, 대한산업보건협회 (2006), 16면.

17) 연합뉴스, “당국 ‘코로나19 피부서 9시간 생존…손 씻기・표면소독 중요’”, https://www.yna.
co.kr/view/AKR20201012117400530 (2020. 10.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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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상생활에서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는다.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나는데, 감사원이 감사기간(2019. 4. 22.∼5. 15.)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세탁업 신고 건수 기준 상위 3개 광역지방

자치단체 관내 7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세탁중개점의 세탁업 신고 수리

관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7개(37.5%) 시・군・구는 세탁중개점의 세탁업 신

고를 수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18) 즉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과 세탁중개업 사

업자들도 세탁중개업을 세탁업과 구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간한 소상공인 업종별 가이드 세탁소 에서 확인

된다. 해당 가이드에서 세탁소 창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운영방식에 따른 창

업형태를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나누고 있다. 여기서 독립창업은 매

장에서 직접 세탁하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프랜차이즈 창업

은 “세탁물을 모아 지사로 보내면 지사에서 세탁물을 일괄처리하고 해당세탁

물을 다시 지역 세탁소로 보내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

는데19), 이후 창업절차설명에서 “세탁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해 규정된 신

고업종이다”20)고 하면서 달리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 즉 세탁

소 운영과 관련하여 세탁업이냐 세탁중개업이냐는 그 영업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큰 틀에서 세탁업으로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처럼 일상생활에서 세탁소와 세탁중개업은 크게 구별되지 않음에도, 세탁중개

업을 세탁업과 달리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배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21), 공중위생관리법 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

부는 세탁중개업이 직접세탁을 하지 않아 유해물질 배출이 없어 별도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할 실익이 없다고 한다. 이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

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의 목적보

다는 ‘유해물질 배출이 없어’에 방점을 찍어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보건’의 관

점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2) 이러한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중위

생관리법 의 목적인 ‘공중위생’을 ‘환경보건’과 혼동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보건복

지부가 제시한 이유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중개업 규제의 정당성이

18) 감사원, 전게보고서, 91∼92면.

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업종별 가이드 세탁소 (2013), 6면.

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게서, 12면.

21) 위 Ⅱ. 2. 참조.

22) 환경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환경보건이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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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할 수 없다.23)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항들 즉, 공중위생관리는 국가의 활동에 의해서 수행

되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세탁물을 매개로 이용하는 세탁중개업 특성상

전염병에 대한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에 대한 비교법적 관점 및 일상생활에서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을 엄

격히 구분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중

개업 규제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3.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규제의 적절성 여부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규제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다고 한

다면, 다음으로,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규제에 포섭할 경우,

그 규제가 적절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당성만으로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

관리법 규제대상으로 포함하였는데, 그 규제가 과도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경우에는 그 규제는 타당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규제하는 경우, 세탁업을 규제하는 그

범위를 넘기 어렵다. 일상생활에서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

이 드물다 하더라도, 일단 세탁중개업은 세탁업과 달리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직접 세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세탁중개업은 세탁처리의 대형화와 효

율화를 이유로 세탁업에서 파생된 업종이고, 고가의 세탁장비나 전문적인 세탁

기술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이점으로 최근 그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세탁업보다 강화된 규제를 할 수 없고, 최소한 현재의

세탁업 규제와 동일하거나 그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업에 대한 규제수준이 그대로 세탁

23) 물론,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문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

측된다. 오래된 연구이긴 하나, 정기혜 외 5인, “소비자 이용량에 근거한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12면에 따르면, 2006년 말 공중위생담당 공무원 1

인의 평균 담당 업소수는 전국 평균 7,702개소로 나타난다고 한다. 10여년이 흘렀으나, 공

무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문제는 여전히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

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탁중개업까지 규제를 할 경우 위생담

당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소의 수는 늘어 나서 실질적인 규제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

다. 또한 세탁중개업자들의 규제반발 역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하다는 이유로

당위가 멸각되지 않는다. 즉 현실이 그러하다고 규제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존재

에서 당위가 연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심헌섭, “존재와 당위”, 법철학 Ⅰ , 법문사 (1982),

267∼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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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으로 이전될 경우 세탁중개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의 주요 내용은 위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관

리기준을 준수하고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격년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업자에 대한 위

생기준은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

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세부적으로 유

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하는 것,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세탁

물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 및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

지 않도록 하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매년 3시간 공중위생관리법령 및 공중위

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공중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련 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소양교육, 기술교육 및 기타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 의무가 세탁중개업자에게 부과

되는 경우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과 격년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받

는 것은 세탁업자와 동일할 것이나, 직접 세탁을 하지 않으므로 세탁과 관련한

위생기준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업소의 청결을 유지하면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듣고 격년으로 위생평가를 받는 것이 세탁중개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일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 내용이 적절한 지는 본 논문의 주

제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24), 위생교육 및 평가는 국가가 공

중위생관리를 하면서 영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최소한 일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더하여 진다고 하더라도 세탁중개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

나 공중위생관리에 오히려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고로, 일본의 클리닝업법(クリーニング業法) 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세탁소와 업무용 기계 및 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할 의무, 세탁물을 세탁 또는

마무리 한 것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의무, 세탁물을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할 의무,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따른 오염의 우려가 있는 세탁

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세탁물을 다른 세탁물과 구분하고 이것을 세탁하

24) 조형원/김기경 외 5명, “새로운 유사 공중위생업종 실태조사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상지

대학교산학협력단 (2008), 215면에서는 현재의 공중위생관리법 은 위생법과 영업법의 지

위를 함께 가지면서 위생법보다는 영업법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진욱, “공

중위생수준제고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포럼 제190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2), 51면에서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시설기준 및 위생기준으로는

고급화 다양화 되고 있는 공중위생업종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건강유지 향상에 한계가 있

다고 지적한다. 다만, 본 논문은 세탁중개업의 규제 필요성을 주제로 하고 있을 뿐이고,

현재 규제 내용이 공중위생을 위해 적절한지 여부는 주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의

규제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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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소독할 의무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영업자는 클리닝소 개설일 또는 무점포중개업개시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위생관리를 행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식의 습득・기술
의 향상에 관한 강습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위 강습을 받은 후 3년을 초과하

지 않는 기간 마다 다시 강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9조에 따라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県)지사는 영업자 또는 그 사용인으로서 세탁물의 처리

또는 수취 및 인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염성 질병에 걸려 그 취업이 공중

위생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나아가 일본 후생노동성(환경위생국)에서 일본 각 도도부현(都道

府県)에 “클리닝소의 위생관리요령”을 배포하였다. 위 위생관리요령의 목적은

클리닝소에서 시설, 설비 기구 용제 등의 위생적 관리,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

및 위생적 취급, 종업원의 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클리닝에 관한 위생의

향상 및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위생관리요령의 주요 내용으로 시

설 및 설비의 위생적 관리뿐만 아니라 소독방법, 종업원의 관리25), 인화성용제

취급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위 위생관리요령을 통하여 세탁업뿐만

아니라 세탁중개업까지 규제하고 있다. 또한 2004. 4. 16. 다음과 같은 이유, 즉

클리닝업과 관계되는 고충이 높은 수준에 있는 점 및 세탁소를 개설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세탁에 관계되는 중개업(取次業)의 출현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이익 옹호를 도모하고 클리닝업에서 적정한 위생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26)

클리닝업법 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써 기존의 위생관리 의무에 더하여

‘업무용 차량’을 청결하게 유지할 의무 및 이용자에게 세탁물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충 신청처를 명시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본

의 규제내용과 우리의 규제내용을 비교하여 본다면, 현재 우리의 공중위생관

리법 의 규제내용은 일본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규제의 정도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규제 필요성 멸각 사유 여부

규제에 대한 목적이 정당하고 규제 방법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25) 항상 종업원의 건강관리에 주의하면서, 종업원이 결핵이나 감염성 피부질환에 걸린 경우 해당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

26)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改正クリーニング業法の概要”, https://www.mhlw.go.jp/topics/

2004/09/tp0930-1.html (2020. 1. 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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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세탁중개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면, 세탁중개업자는

중복으로 규제를 받게 되므로 과도한 침해가 되고, 또한 이러한 규제가 존재함

으로써 시장에 들어오는 새로운 세탁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장벽이 되면 영업의

자유를 막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멸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

지 않는다.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령이 없으므로, 세탁중개점은 신

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달리 위생교육이나 위생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이다.27) 따라서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므로, 중복규제에 대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만약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상 규제를 받게 되면, 현재 공중

위생관리법 상 공중위생영업은 모두 신고제이므로, 세탁중개업 역시 영업의 개

시나 양도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규제가 새로이 시장

에 진입하려고 하는 세탁중개업자에게 큰 장벽이 되어 영업의 자유를 막게 되

는 것인가. 구 공중위생관리법 (2002. 8. 26. 법률 제67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27.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는 신고제가 아닌 통보제였으나, 통보제로

할 경우 영업소의 난립으로 국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위 법을 개정

함으로써 신고제로 하였다.28)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상 신고제는 법령이 정

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위 관계법령의 규

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29)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탁업 시설・설비기준이 독립된 장소이고 세탁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나 창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위생관리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명확

하게 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으로, 국가가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보

호를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최소한의 규제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멸각할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27) 연합뉴스, “셀프빨래방・세탁중개점은 ‘세탁업’ 신고 않고 영업 가능”, https://www.yna.co.kr/
view/AKR20191128121200017 (2019. 11. 29. 06:00)

28) 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lsInfoP.do?
lsiSeq=59035&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2021. 1. 4. 확인)

29)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

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

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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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 입법론적 고려

1. 해석론을 통한 개선방안의 문제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규제를 받아야 함

에 대해 살펴본 바,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상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에 어떻게 세탁중개업을

포섭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먼저 해석론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없

이 관련 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세탁중개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인데, 가

장 쉽게 제시할 수 있는 해석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세탁

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해석할 때 ‘세탁중개업’을 포함하여 해석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현행 규정상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즉, 세탁업

에 대한 정의규정에 ‘세탁’이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세탁중개업은

‘세탁’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탁중개업’을 ‘세탁업’으로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방법이다. 한편, 위 정의규정 외에 세탁중개업을 포함시

킬 만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러모로 해석론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법령 개정을 통한 개선

결국 법령개정을 통하여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에 포섭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정안도 여러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세탁업에 세탁중개업을 포

섭하여 규정할 수도 있고, 세탁업과 별개로 세탁중개업을 정의하여 규정할 수

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만 개정하면 되어서 간편한

개정이 되나,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의 차이를 통한 세밀한 규제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세탁중개업을 세탁업에 포섭하지 않고 달리 규정을 할 경우에

는 공중위생관리법 전체 규정을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정과 정합시켜야 할

문제가 생기나, 반대로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의 차이를 통한 규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세탁중개업은 세탁업에서 일련의 작업과정, 즉 세탁물의 수거,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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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도 중에서 세탁만 하지 않는 것이므로, 드라이크리닝 용제 등 화학약품의

취급 외에는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현행 세탁업과 차이를 찾기가 어렵다. 오히

려 각 지점의 세탁공장 등에 세탁물이 집중되었다가 다시 각각의 세탁중개점

으로 분산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전통적인 세탁업보다 세탁물의 위생관리

및 세탁장의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여하튼 세탁중개업은 세

탁업에서 세탁행위만이 빠진 것이므로, 규제 역시 세탁업에 대한 규제 중 세탁

행위에 관련된 규제만 제외하면 되고, 달리 세탁중개업 규제를 위하여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에서

는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을 엄밀히 나누어 인식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같은 개

념의 공중위생영업으로 포섭한 후 같이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간명

하면서도 효율적인 관리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를 개정하여 세탁업에 세탁중

개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될 것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

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

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 및 세탁
물의 운반・관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Ⅴ. 맺으며

지금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세탁중개업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최근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이 제고되고 있는 만큼, 그에 역행하는 규

제 필요성을 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 에서 국

민의 보건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보호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COVID-19로 인하여 위생관리가 중요한 현재, 세탁업과 동일하게 세탁물을 수

취・보관・인도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세탁중개업에 대해 공중위생

관리법 에 비추어 그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세탁

중개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상 규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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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공중위생관리는 국가의 활동에 의

해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세탁물을 매개로 이용하는 세탁중개업

특성상 전염병에 대한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중개업 규제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둘째, 만약 세탁중개업이 공중위

생관리법 상 규제를 한다면, 영업소의 청결을 유지하면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

육을 듣고 격년으로 위생평가를 받는 것이 세탁중개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

일 것인데, 위생교육 및 평가는 국가가 공중위생관리를 하면서 영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최소한 일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더하여 진다고 하더라도 세

탁중개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공중위생관리에 오히려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세탁중개업자에게는 공중위생과 관련

하여 어떠한 규제가 없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으로 규제한다하여도 중복규제

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러한 규제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세탁중개업

자에게 큰 진입장벽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현재 법령상 해석론으로는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으로 포함시키기 어

려운바, 세탁중개업이 전통 세탁업에서 그 업무가 축소되어 파생되어 나온 업

종이고, 현실에서는 엄격히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을 구분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

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정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세탁업에 세탁중개업

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논의와 개정만으로 공중위생관리에 구멍이 없을 수는 없다. 또

한 공중위생관리법 상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현실적

인 문제로 인하여 세탁중개업에 대한 위생관리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따라

서 앞으로 세탁업과 세탁중개업, 나아가서 공중위생업 전반에 대한 공중위생관

리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계속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

구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나아가기에 앞서,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세

탁중개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하고자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

와 국민이 공중위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청결한 사회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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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ation on Need to Regulate Laundry Brokerage according to

Public Health Control Act

30)Lee, Jae-min*

At the present time when sanitary control is more important due to COVID-19,

this study considered the need to regulate laundry brokerage which resides in

a managemental blind spot, though it can receive, store and deliver laundry,

in the light of Public Health Control Act . Then, it decides that the regulation

of laundry brokerage is valid under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following facts: 1)There is the risk of cross

infection of contagious diseases, many unspecified people use laundry brokerage

through the medium of laundry, where the public health control should be

enforced by state activities; 2) If laundry brokerage is regulated b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 the obligation for maintaining the sanitation of

the offices, receiving sanitary training for three hours a year and sanitary

evaluations every other year would be imposed on laundry brokers. Both

sanitary training and evaluations may be the minimal obligation imposed on

them, as the state enforces the public health control. Moreover, it is difficult

to suppose that such regulation would infringe laundry brokers' freedom or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public health control; 3) Since laundry brokers

are not regulated in regard to the public health, the problem of dual controls

would not occur and such regulation does not seem to a large barrier to new

laundry brokers who attempt to go into the laundry market, even though

they come to be regulated b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

Keywords : Public Health Control Act, public health, dry cleaning, laundry, 
laundry brok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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